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

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02-2670-9236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1. 6. 30.(수)

전송매수 : 2매

[보도자료]

헌법이�보장한�집회·시위의�자유�가로막는�정부의�

집회금지조치�규탄�노동법률단체�기자회견

n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n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n 순서

1. 2021. 7. 1 (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

법률단체 공동주최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

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

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현

사회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 발언1: 코로나19 1년 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현황(최진수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발언2: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김세희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



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의 양상이 달라

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한 정부의 고시는 변함없이 전면적 제한에 가까

웠습니다.

3.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

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집회 전후로 발열체크와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 방

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하의 집회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4. 새롭게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집회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

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500명(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똑같

이 노래 제창, 환호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 수칙

을 적용하여, 2단계부터는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집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5.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

장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집회제한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나도 최대한으로, 가장 선제적

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 이에 노동법률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1년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

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끝)

2021. 6. 3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